
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8의5] <개정 2019. 12. 20.>

주변 환경오염 방지조치(제44조의10제1항 관련)

1. 야생동물의 사체를 소각하는 경우에는 소각 후 남은 뼈와 재는 「폐기물관

리법」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

2. 야생동물의 사체를 매몰하는 경우에는 주변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각

목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가. 사체를 매몰한 후 사체가 지표면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다시 매몰하고 2m

이상 흙을 쌓는다.

나. 사체의 매몰지가 안정되기 전에 비가 올 경우에는 매몰지 표면을 비닐로

덮는다.

다. 사체의 매몰지로부터 침출수가 흘러나오거나 저류조에 수집된 때에는 톱

밥을 충분히 뿌려 침출수를 흡수하게 한 다음 수거하여 재매몰 또는 이송

처리하고, 생석회 등으로 소독을 한다.

라. 매몰지로부터 악취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배출관을 설치

하되, 배출관은 "U"자 형태로 하여 그 끝을 지면으로 향하게 한다.

마. 매몰지에는 악취제거를 위하여 침출수 배출관과 가스 배출관 주위에 탈

취제와 톱밥을 뿌려주며, 약품이나 발효제를 주기적으로 살포한다.

바. 매몰지 관리를 위한 담당자를 지정하고, 주기적인 매몰지 점검 및 매몰지

의 함몰ㆍ훼손 등의 경우에 보완조치를 한다.

사. 매몰지 점검결과 경사면붕괴 또는 침출수로 인하여 주변지역의 오염우려

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몰지의 정비 및 보강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.


